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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4-3호
[사례] 뒤풀이, 만취한 여성이 거부하지 않은 것이 동의는 아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잠깐] ‘피해자답지’ 않다고요?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뒤풀이... 만취한 여학생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는 아닙니다!

사례1. 
얼마 전, 친구들과 시험 끝나고 뒤풀이를 2차, 3차 하다가 

집에서 셋이 남게 되었는데  친구가 “나 나갈 때 해라, 
알았지?”라고 말하고 그 친구는 새벽에 집에 갔습니다. 같이 술 
먹던 같은 과 여학생은 술에 취해 완전히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성의를 봐서라도 안하면 바보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러다 놀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냥 성관계를 
했습니다. 주사가 좀 있는 이 여학생은 그 후로도 저를 만나 
술을 마시곤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여학생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도 파렴치 한 건 알지만, 친구가 시켜 자존심 때문에 한 건데…

위 사례는  ‘준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친구가 시켰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물론 그 친구도 별도의 죄를 물을 수 있지요. 
만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했다면 특수준강간도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입니다.(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준강간’입니다. 즉 정상적인 성적 결정능력이 없는 만취한 상대를 간음한 경우, 상대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나 
마취제나 폭력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무의식상태, 정신기능의 이상 상태, 혹은 반항하기 어려운 경우나 
환자 치료 명분, 종교의식 명분으로 신도에게 하는 경우 등에서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이 준강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은 강간에 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
벌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취업 등 직업에서도 제한을 상당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준강간은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제300조)

- 만취 女후배 성폭행 케이블TV PD '징역 1년’(뉴스토마토,2014-01-10)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34146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1시간반 동안 

머물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CCTV 녹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만취 신입 여직원 성폭행한 남성 2명 유죄(뉴시스 2014-04-2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3_0012874334&cID=10203&pID=10200
-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파이낸셜뉴스 2014-06-09)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4060910271197&cDateYear=2014&cDateMonth=06&cDateDay=09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C(23)씨에 대해 재판부는“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만취녀 성폭행 시도 대학생, 택시기사가 제압(동아일보 2014-02-18)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218/60976662/1
- 찜질방에서 잠 든 여아 추행 20대 2년 6개월형 선고(뉴스1, 2014-5-30) 
http://news1.kr/articles/1701343
- 만취 女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 2년6월 선고(매일신문, 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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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답지’ 않다고요?

‘피해자다운 모습’은 어떤 건가요? 
‘피해자는 정신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무력한, 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통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피해자는 항상 나약하고 무력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머리나 옷매
무새를 다듬는 것이나,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락할 수도 있고, 즉각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잊거나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주변에서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자신도 아무렇
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면서 폭력적인 현실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키고 묻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피해자가 웃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피해가 피해가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피해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상으로 복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귀었거나, 친밀한 관계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를 관심과 사랑(사랑의 매)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나 가해자(행위자)에게도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 내 옆의 친구나 후배, 혹은 동료가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언어, 시각적 희롱을 당한다면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개입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말해 줍시다!
☻ 술에 취했거나, 잠자고 있는데 성적 스킨쉽을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 나는 사랑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사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나는 모두에게 사랑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성폭력 예방 교육 참가는 인간다울 권리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 교직원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각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시간강사, 

파견직,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 포함/ 온라인 교육 ajou.humanrights.ac.kr)

● 성폭력상담센터는 전화, 이메일, 면접상담과 의료지원,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 기타 여러가지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031-219-1744/1745 help@ajou.ac.kr


